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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인 상병수당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나라로 한국과 함께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세 나라가 꼽힌다. 본 연구는 이들 세 나라가 사회구성원들이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

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를 비교 및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업무 외 상병

으로 아픈 노동자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공적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에 대한 공적 규제제도라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세 나라의 유급병가에 대한 공적 규제 현황을 비교·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나라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면서 한국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 방향

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세 나라는 민간 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를 통해 아픈 노동자들이 겪는 사회경

제적 위험을 완화하고 있었다. 기업에서 아픈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제도가 상병으로 인한 휴가와, 상병으로 

인한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손실분을 대체하는 현금급여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진다면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각각 민법과 노동법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유급병가를 노동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민간 기업

에 부여하고 있었다(스위스 고용계약 첫해 3주, 이스라엘 1개월 근무에 대해 1.5일). 미국은 50인 이상 사업

장에서 노동자가 병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무급병가에 대한 규

정을 정하고 있었다. 미국의 몇몇 주들은 이보다 관대한 수준에서 병가관련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결론적

으로 세 나라는 공적 상병수당제도는 없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개별 노동자가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 외 상병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쉴 수 있는 권리와 해당 기간 동

안의 소득보장(급여지급)에 대한 공적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한국에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상병수당, 유급병가, 무급병가, 아픈 노동자, 업무 외의 상병, 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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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상병수당이 갖춰지지 않은 네 나라로 한국과 

이스라엘, 미국, 스위스가 꼽힌다 (OECD, 2018; Raub et al., 2018). 바꾸어 말하면, 전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0개 국가에서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휴직을 하게 될 경우에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받는 소득보장제도가 운영된다 (OECD, 2010a).1) 한국은 복지국가의 도

입기를 거치면서 업무 관련 상병과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고용보

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실직과 이로 인

한 빈곤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업무 외 

사유로 상병을 앓는 노동자들이 일을 그만두게 되고 일터를 떠나고 난 뒤에는 소득의 부재와 

건강의 악화로 빈곤화한다 (이승윤, 김기태, 2017).

공적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한국의 특수성과 관련해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뤄졌다. 

국내 민간영역 기업복지로서의 휴업시 임금지급 실태를 분석하거나 (조원탁, 1995), 다른 복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병수당제도를 비교하거나 (최인덕 외, 2005; 김기태, 이승윤, 2018), 

다른 나라 제도 운영의 사례를 비추어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최

인덕, 김진수, 2007; 김연명 외, 2004; 신기철, 2011; 임준, 2017) 등이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

서 제공하는 상병수당이 갖춰지지 않은 미국과 스위스, 이스라엘에서 노동자들이 업무 외 상병

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떠한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했다. 이유는 개인

의 생애주기에 따라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들을 시장을 통해서 감당하는 자유주의형 복지국가

인 미국이나 스위스 (Ragin, 1994)가 한국사회가 지향할 모델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덧붙여 후발복지국가인 이스라엘의 복지모델(Rosenheck, 1998)이 한국에 가질 수 있는 함의 

또한 적었다. 

따라서, 한국형 상병수당의 미래 모델은 서부 혹은 북부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한 공적 사회

보험 유형으로 주로 제시됐다 (김연명 외, 2004; 김기태, 이승윤,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른바 스위스, 미국, 이스라엘의 아픈 노동자를 위한 경제적 안전망에 대한 분석은 국내에서 여

전히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세 나라는 그나마 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 중심으로 병가 및 상병휴

직 제도를 운영하는 데 비해, 한국은 관련 규제마저도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2) 실제로 한국

1) 2010년 이후 OECD에 가입한 5개 신흥 복지국가 가운데,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슬로베니아는 공적 상병수

당 제도가 있으며, 리투아니아(2018년 가입)는 상병수당 존재 유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OECD, 2018). 캐나

다는 조금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일단 중앙정부 단위의 공적 유급병가제도는 없다 (Heymann et al., 

2009, p1). 그러나, 캐나다는 노동정책이 각 주 단위에서 결정되고,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일정 수준의 유급병

가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급병가제도를 갖춘 국가로 해석된다. 
2) 한국에서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하여 휴가 혹은 휴직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사람들은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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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업복지로서 제공되는 유급병가 제도는 일부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운영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원탁, 1995; 신기철, 2010), 관련 연구도 매우 희소한 상황이다.3) 

미국과 스위스, 이스라엘 역시 중앙정부에서 공적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

정한 유사점이 있지만, 민간기업의 상병휴가에 대한 국가 규제를 통해서 노동자에게 상병휴가

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차별성도 갖고 있다. 따라서, 상병휴가･휴직의 규제

마저도 없는 한국의 상황에서 제도의 도입을 구상할 때, 서부 혹은 북부 유럽뿐 아니라,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의 공적 규제 모델이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스위스, 미국과 이스라엘이 업무 외 상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를 위해 어떤 

공적 규제와 제도를 운영하는지 분석하고, 그 분석 내용이 한국에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는 동

시에, 한국에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상병수당, 상병휴가･휴직 관련 선행 연구 고찰

1) 상병수당, 상병휴가･휴직의 개념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아프게 될 경우 (의료비를 제외한다면) 소득상실과 실직이라는 

두 가지 경제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적 제

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 우선 공적 영역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노동자가 겪게 되

는 소득손실 정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병수당’ 혹은 ‘상병급여’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조원탁, 1995; 신기철, 2011; 김기태, 이승윤 2018) 영어권의 표현으로는 

‘Sickness benefits’와 ‘Sickness allowance’ 라는 표현이 흔히 사용된다 (Söderberg and 

Müssener, 2008; Spasova 등 2017). 두 번째로는 사용자의 ‘상병휴가’ 혹은 ‘상병휴직’ 제공을 

법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방식이다.4) 각각에 대해 ‘sick day’와 ‘sick leave’라는 용어가 주로 사

으로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3) 본 연구가 아픈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공적규제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개별기업이 자발적

으로 제공하는 상병휴가 및 휴직 관련 현황은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소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그 현황을 일부 

짐작할 수 있는데 조원탁 (1995)에 따르면 대기업은 업무외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병가나 휴직 시에 2개월 

이상 기본급의 6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신기철 (2010)에 따르면 유급으로 상병휴가 혹은 휴직

을 인정하는 기간은 금융산업 2.3개월, 병원 1.7개월, 공공운수 1.5개월, 운수업 등 7일~14일 정도였다.
4) 휴직과 휴가는 다른 휴식제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시간동안 휴식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둘 사

이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근로기준법」에서 휴직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휴

직은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역시 정지된다고 본

다. 다만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정지된다는 의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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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Spasova 등 2017). 상병수당 제도가 소득보장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상병휴가･휴직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상병으로 인한 실직

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한다.5) 이때 상병휴가･휴직이 반드시 소득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외 상병에 따른 휴가의 권리만 규제하고, 소득보장은 의무

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병휴가･휴직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영어권에서는 sick pay라

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Spasova 등 (2016)은 sick pay를 노동자가 업무외 상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였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의 휴가･휴직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휴식을 취할 때, 회

사가 수당을 주지는 않지만, 복직의 권리는 보장받게 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미국의 연방

정부는 이와 같은 측면, 즉 경제적 보상 없는 무급휴가에 대한 권리는 보장하고 있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상병휴가･휴직이 법제도를 통해 의무화될 경우 국가차원의 규제는 어떤 노동자에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쉴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측면과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제공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즉, 법제도를 통한 규제의 수준은 국가마

다 다양하다. 

한편 (공적영역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과 국가차원의 규제를 통해 상병휴가･휴직을 

보장하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상병휴가･휴직을 보장하

고(즉, 업무외 상병발생시 휴식과 복직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급여는 공적 제도를 통해 지급될 

수 있고, 일정기간 동안은 사용자가 유급의 상병휴가･휴직을 제공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적제

도를 통해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OECD, 2018). 예를 들어 영국에서 ‘statutory sick 

pay’ 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노동자가 상병휴가･휴직을 이용할 때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공

된다. 여기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일정부분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즉, 국가에서 일종의 임금(혹

은 급여)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UK government, 2018). 

2) 업무외 상병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아픈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와 관련해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는 

ILO가 1952년 처음 제시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이다 (ILO, 1952). ‘사회보장 최저

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김근주 2014). 대

부분의 국내외 연구에서는 두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경

우 ‘상병휴가･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두 가지를 개념 구분없이 사용한다. 
5) 공적영역에서 상병수당을 제공하면서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해고 금지를 노동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데 일본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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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관한 조약’(이하 ‘최저기준’)에서 ILO는 노동자 가운데 50%가,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

는 20%가 상병 시 휴식과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 급여의 최저 수준과 

기간으로는 휴가 직전 소득의 45% 및 26주가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ILO(1969)는 이와 같

은 ‘최저기준’을 한 단계 높인 ‘하위기준’을 60년대에 추가적으로 제시했는데, 노동자의 100%, 

경제활동인구의 75%에게 상병휴가 이전 소득의 60% 이상을 보장하고 급여 기간은 52주 이상

으로 제시했다.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최저기준이나 하위기준 모두, 보험 방식, 조세방식 혹

은 혼합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나 무방하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동자 부담 보험 기여액의 총액은 전

체 관련 재원의 5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ILO, 1952; 1969).

ILO의 최소기준을 담은 조약에는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등 55개국이, 하위기준 협약에는 16

개 국가들이 비준했다(ILO, 2018). 비준에 참여한 국가들은 협약의 준수 상황에 대해 ILO에 정

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윤석명, 2001), 한국은 두 조약 가운데 하나도 비준하지 않았

다. 상병수당에 관해서는 한국은 최소한의 국제기준도 따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노동자의 업무 외 상병 시 사회적 보호

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우

선 인권이라는 측면, 다음으로 노동자의 건강이라는 미시적인 관점, 사업장이나 지역사회의 건

강 혹은 국가수준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유급상병휴직은 노동자가 아픈 기간 동안에도 노동자의 신분과 

소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상병 시 고용상태와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건강

을 돌보고 일자리를 잃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이는 노동이 건강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고 불건강이 소득과 일자리의 상실로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원리에 위배된다(Scheil-adlung and Sandner 2009). 더 나아가 상병 시 소득과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빈곤화하고 건강, 주거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UN Human rights, 2018). 예를 들어 관련 제도가 없는 한국에서 아픈 노동자는 빈곤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자주 목격됐다 (이승윤, 김기태, 2017). 

노동자 개인의 건강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병 시 소득과 고용이 보장될 때 노

동자는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의료진의 권고를 따를 수 있다. 적시에 필요한 치료

를 받음으로써 상병의 악화를 막고 더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Scheil-adlung and 

Sandner 2009; 김기태, 이승윤 2018). 이와 함께 상병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의 제공은 노동

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건강의 회복을 도울 것이다. 이는 결과적

으로 상병이 노동자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노동자 개인의 건강 향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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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il-adlung and Sandner 2009; 4p).

다음으로 사회적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상병 시 소득과 고용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아

픈 노동자가 휴식을 갖지 못하고, 참고 일할 때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이를테면, 노동

자가 상병을 조기에 치유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의료비용은 장기적으로 더 크게 될 가능성

이 있고 (Scheil-adlung and Sandner, 2009; 김기태, 이승윤 2018), 노동자가 아픔을 참고 일할 

때 단기적, 장기적 생산성 손실도 예상된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4). 다른 한편으

로 노동자의 병이 작업장의 다른 동료나 지역사회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난 2009년 글

로벌 금융 위기 상황에서 H1N1 유행성 전염병이 퍼졌을 때가 하나의 사례로 제시되곤 한다 

(Scheil-adlung and Sandner, 2009; 1p). 당시 미국 사회에서 유급병가를 누릴 수 없었던 다수

의 노동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왔고, 전염병은 급속하게 퍼져서 미국 국내에서만 7

백만명의 노동자들이 전염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유급병가가 제도화한 독일에서 전염병 

확산 정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고, 같은 해 독일 국민들의 유급병가 활용 빈도도 가장 낮았

다 (Scheil-adlung and Sandner, 2009; Poggensee et al., 2010). 

마지막으로 상병 시 소득보장제도의 부재는 공공부조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구 사회에서 여성, 독신 혹은 한부모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의 상병급여 이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rham & Leonard, 2002). 상병 시 소득보장제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빈곤선 위에 있는 취약계층이 더 빈곤화의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고 취약계층이 빈

곤화했을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 등의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논의 외에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상병 시 소득보장제도가 갖는 의미를 언급한 연구

도 있다. 예를 들어 최인덕 외(2005)는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혹은 노동빈곤층 등으로 구성된 

신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질병과 실업이라는 중복적인 위험에 자주 노출되지만, 전

통적인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에서 

제공하는 유급병가제도가 특정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추가로 질병으로 인한 개인･가구의 경제적 파탄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도 업무 외 상병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3) 상병휴가･휴직의 영향 관련 외국의 논의 

다수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상병수당 혹은 상병휴가･휴직제도가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Autor & Duggan, 2003; Sjöberg, 2017) 혹은 노동자의 유급병가제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분석했다 (Osterkamp and Rohn, 2007; Botano and Lusinyan, 2004). 서구사회에서 관



외국의 아픈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가?: 상병수당이 없는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의 공적 규제 연구  9

련 제도가 성숙하면서 혜택을 받는 인구와 그 혜택을 오남용하는 인구 사이에서 적절한 절충점

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를테면, 아픈 노동자의 재활을 도와 노동시장으로 재유입을 도

우려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 이와 같은 제도들이 일부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비판

도 있었고 (Autor & Duggan, 2003), 정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OECD, 

2017). 반면 Sjöberg (2017)는 관대한 상병수당제도, 상병휴가･휴직제도가 무분별한 휴가의 사

용으로 이어지는지를 21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1992~2011년 자료를 통해 분석한 뒤, 휴가 기간 

동안 주어지는 급여를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제도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Osterkamp and Rohn (2007)는 국가별로 상

병수당제도, 상병휴가･휴직제도의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에 주목하고 - 이를테면, 미국은 

1년에 5일인데 비해, 스웨덴은 20일, 폴란드는 26일 – 이와 같은 국가 간 차이를 낳은 요인을 

찾기 위해 1996-2002년 사이 20개 국가 패널 자료를 분석했다. 이들은 상병수당제도, 상병휴

가･휴직제도의 관대성, 고용 보호의 엄격함 등이 관련 휴가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업률이

나 여성고용률과 같은 지표는 관련 휴가 사용 빈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

고했다. 

이와 같은 서구의 연구들은 상병수당제도, 상병휴가･휴직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균

형점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 도입 과정에서 가지는 함의도 다소 유보

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서구 복지국가들이 일부 시민들에 의한 관련 제도의 오남용을 우

려하는 반면, 한국은 공적 상병 수당, 혹은 민간 기업을 통한 상병휴가･휴직을 강제할만한 공적

인 규제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서구가 제도의 성숙기를 거쳐서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면, 한국은 제도의 도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더 나아가, 한국에서 공적 

상병수당, 혹은 상병휴가･휴직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유럽 복지국가의 

관대한 수준으로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다소 낮은 수준의 보장성을 가진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상병 시 사회적 보호에 대한 국내 논의 

업무외 상병 관련 사회적 안전망에 관한 국내의 과거 연구를 보면, 대부분이 주요국의 상병

수당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하거나 (최인덕 외, 2005; 정진우, 2009; 김기태, 이승윤, 2017), 국

내 상병수당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신기철, 2011; 김종수, 2016) 상병수당의 재정을 추계

해보는 (김연명 외, 2004; 임준, 2017)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밖에 상병수당제도의 부

재로 생기는 문제를 질적으로 분석하거나(이승윤, 김기태, 2017), 공적 상병수당제도가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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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기업복지의 한 형태로 구성되는 유급병가의 현황을 살펴보는 (조원탁, 1995) 내용이 일

부 있다. 

이와 같은 국내 선행연구들이 가지는 학술적,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

은 다소 획일적으로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보수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들의 공적 유

급병가제도를 한국의 미래 모델로 설정했다. 이를테면, 외국의 상병수당 운영 실태를 분석한 

논문들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국가들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스웨덴 (최인덕 외, 2005), 독

일, 일본 (정진우, 2009), 혹은 영국, 스웨덴, 독일, 일본 (김기태, 이승윤, 2017) 등으로 대동소

이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사회보험 등에 기반한 

공적 현금 지출 방식의 상병수당 모델이 제시됐다 (김종수, 2016; 김연명 외, 2004; 김기태, 이

승윤, 2018). 그러므로, 1년에 필요한 공적 재정 규모를 6천억원~2조8천억원 사이에서 추산하

는 연구도 있었다 (최인덕, 김진수, 2007; 임준, 2017; 김기태, 이승윤, 2018). 

한편, 공공의 현금 급여를 대안으로 염두에 둔 과거 국내 연구들은 미국이나 스위스 모델에 

대해서는 지금껏 간과해왔다. Esping-Andersen (1990)의 기준에 따라, 자유주의 유형에 속하

는 두 국가에서는 개인들의 사회적인 위험을 주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개인이 각자의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떠안는 ‘각자도생’의 원리가 통용

되는 사회가 한국에서 복지제도를 구상하는 데 참고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과 스위스의 상병휴가 관련 규제를 분석한 연구가 매우 드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에 속하는 스위스, 미국, 이스라엘의 관

련 제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에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에 

대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세 나라의 상병수당 제도가, 상병수당 관련 민간 규제마저도 거

의 전무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참고 대상으로 유효하다. 둘째, 공적 재원을 거의 투입하

지 않는 세 나라의 제도를 살펴보면서, 복지 재정 팽창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한

국에서 효율적인 정책 조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시장을 중심으로 상병수당제도를 운영

하는 세 나라의 사례는 한국이 앞으로 아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

는 과정에서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세 나라는 상병수당을 위해서 공적인 재원을 쓰지는 않지

만,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간접적인 방식의 상병휴가･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간접적인 접근마저도 부재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미래의 실현 가능성을 염두

에 둘 때, 이상에 가까운 서구 유럽 모델보다는 미국-스위스-이스라엘 모델이 참고할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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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 상병수당제도가 없는 해외 사례

1) 이스라엘

(1) 이스라엘의 사회정책

Gal (2010)은 이스라엘을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함께 지중해형 복지제도

(Mediterranean welfare regimes)로 분류한다. 이들 국가들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1인당 

GDP와 사회지출 수준이 낮은데 국가주도의 복지혜택이 제공되기보다는 민간영역에 대한 의존

도가 높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국가들에서는 정해진 집단에게 제한적으로 급여혜

택을 제공한다는 특성(clientelism-particularism)이 있으며, 복지제공에서 가족이 중심적인 역

할을 하고, 종교와 국가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고 사회복지제도에서 종교기반 공동체의 역할

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특성을 갖게 된 것은 국가수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 국가 수립 이전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노동운동의 정치적 지

배력이 강했고 노동총연맹인 Histadrut가 사회복지 사업을 주도했다 (Gal & Bargal, 2009). 단

체협약을 통해 병가, 산재보험, 유급휴가 등의 부가급여(fringe benefits)를 도입하며 기업복지

(occupational welfare)가 발달하였다 (Gal & Bargal, 2002).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수립과 함께 사회복지제도 수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1954

년에는 현재 대부분의 이스라엘 복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국가보험청(National Insurance 

Institute, NII)이 설립되었다. 과거의 전통은 노조와 정부의 협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 등이 결

정되는 코포라티즘(corporatism)에 기반한 제도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산재보험과 같은 일부 

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보험제도로 흡수되었고 기업연금은 낮은 수준의 보편적인 급여를 제공하

는 사회보험방식의 노령연금과 공존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국가수립과정에서 기업복지제도는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는데 광범위한 부가급여,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권 등을 보장했다. 국가와 

노조, 고용주의 조합주의적 합의에 따라, 유급휴가, 모성휴가, 산재보험과 같은 다양한 기업복

지의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됐다(Gal & Bargal, 2009). 즉, 일반적으로 기업복지는 법적으로 강

제되지 않는 사회적 필요를 위해 (임금을 넘어서) 기업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설명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일부 급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Gal & 

Bargal, 2009).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

지 못한 경우 강제성이 없고 몇가지 법이 상충하는 경우 피고용인에게 혜택이 가장 큰 법이 우

선한다. 이와 같은 성격은 앞으로 살펴볼 이스라엘식 유급병가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대목

이다. 한편, 1970년대 중반까지 이스라엘 사회를 특징짓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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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경제 자유화, Histadrut의 약화와 함께 미국식 자유주의 모델의 복지국가로 변화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Cohen et al., 2003; Tarshish 2017). 

(2) 이스라엘의 유급병가

이스라엘 국가 수립 이전 유급병가는 기업복지 차원에서 상위 수준의 규제없이 단체협약을 

통해 제공되었다. 일부 부가급여 방식의 혜택들은 국가 수립 이후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과

정에서 공적 제도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공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방식

의 상병수당제도가 별도로 도입되지는 않았고 (Gal & Bargal, 2009) 기업복지로 제공되던 유급

병가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유급병가법(Sick Pay Law)”이 제정됐다 (Israel 

Ministry of Justice, 2014). 즉, 상병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존재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만, 기업의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

는 방식으로 노동자가 아플 때 겪게 되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OECD, 

2010b p82).

이스라엘의 유급병가법은 제도의 적용대상과 급여 수준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임금노

동자에 대한 기업의 법적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제도의 포괄성이라는 측면에서, 전일제 노동자

뿐 아니라 시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도 유급병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들

은 해당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Israel Ministry of Justice, 2014). 

유급병가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기간 동안 근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

만 이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일수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구체적인 조항을 살펴보면 

노동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고용주와 근무한 1개월에 대해 1.5일을 유급병가로 부여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최대 90일까지 유급병가는 누적될 수 있다. 1년을 일할 경우 18일이 주어

지는 셈이다. 법은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고 있고 몇몇 사업장은 1개월 근무 시 유급병가로 2일

을 부여하기도 한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유급병가일수가 정해진다는 원칙은 전일제 노동자

가 아닌 경우 유급병가 일수를 정할 때도 사용된다. 파트타임, 월의 중간에 일을 시작한 경우, 

시간제, 일용직인 경우 유급병가는 한 달을 기준으로 (휴일 등을 제외하고) 근무 가능한 일수 

중 실제 일한 일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Israel Ministry of Justice, 2014).

유급병가 동안의 급여수준은 임금에 기반해서 정해지는데 법률조항은 병가 기간 동안의 급

여에 관련된 임금의 구성요소를 기본급, 근속수당, 보상수당, 가족수당, 업무수당을 포함한다

고 정하고 있다 (Israel Ministry of Justice, 1976). 유급병가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첫 날은 급

여가 없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임금의 37.5%, 넷째 날부터 임금의 75%수준을 지급하는 것으

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2011년에 급여수준이 개선되었는데 첫날은 여전히 급여 제공이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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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사흘째 날은 급여의 절반을, 나흘째 날부터 전액을 지불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은 최소

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이나 개별적인 고용계약에서 그 혜택은 더 커지기도 한

다. 예를 들어 결근 첫날부터 임금의 전액을 받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법은 고용주들이 병가

에 대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만약 고용주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자들 다수에게 

유급병가보험을 제공하는 후생복지기금에 가입했을 경우 그러한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이때 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우수

해야 한다 (Israel Ministry of Justice, 2014).

이스라엘의 유급병가법은 유급병가기간 동안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병으로 인해 노동자가 기존의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병가 대신 업무를 바꿀 수 있음을 

함께 정하고 있다.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의료진이 노동자가 특정조건 하에서 특정 종류의 

일을 수행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고용주는 동일한 근무지에서 다른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의 적절한 일(suitable work)을 제공해야 한다. 이 때 임금은 전에 하던 일

을 계속한다면 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유급병가법은 “적절한 일”을 질병발생 직전 

3년간 주요하게 해온 종류의 일로 그간의 훈련이나 교육수준 등에 부합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srael Ministry of Justice, 2014).

법률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고용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명시하는 경우 피고용인은 

사용하지 않은 병가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OECD (2012)는 이처럼 유급병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과 유급병가 사용을 위해서 의사의 서명이 들어간 상병관련 증빙

자료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점 때문에 병가가 유급으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연간 평균 

병가일수가 11일로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하였다. 한편 2017년에 보건부는 4일 이내의 단기 휴

식을 요하는 질환인 경우 의료비 절감과 의료기관의 정체(waiting list)를 줄이는 차원에서 의사

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Israel Ministry of Health 

2017). 이스라엘에서 유급병가는 본인이 아플 경우 외에 가족 간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배

우자의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한 검사 등을 위해 연 7일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6세 

미만 아동의 질병에 대해 연 8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OECD, 2010b).

2) 스위스

(1) 스위스의 사회정책

스위스의 사회정책은 유럽의 복지국가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한 특징을 유지해 왔다 

(Obinger, 1998; Duell, Tergeist, Bazant, & Cimper, 2010). Obinger(1998)는 스위스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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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 세가지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첫째, 사회보험의 핵심요소의 도입 시점을 기준

으로 볼 때 다른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후발국에 속한다. 1945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1914년 

도입)과 산재보험(1918년), 그리고 일종의 고용보험(1925년)만이 존재했다. 따라서 2차 대전 이

후 노령 및 유족보험(Old Age and Survivors Insurance)이 도입된 1948년이 스위스 복지국가

의 시발점으로 간주된다. 둘째, 사회보험의 형성과정뿐 아니라, 스위스의 사회보험 지출액은 

다른 복지국가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스위스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OECD 평균에 못미칠 뿐더러, 헝가리나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보다 낮다 (OECD, 2016). 2

차 대전 이후 스위스 경제는 서구 국가와 비해 예외적인 활황을 누렸고, 덕분에 스위스 국민 대

부분은 노동시장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공공 복지의 역할은 상대적

으로 위축됐다. 

셋째, 보수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대부분의 중서부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스위스는 제도적

인 측면에서 ‘자유주의의 섬’으로서 독특한 위상을 가진다. 스위스는 인접한 프랑스와 독일과 

언어적, 문화적,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면서도 복지제도에 한해서는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유지

했다. Obinger (1998)에 따르면, 연방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 등 스위스 특유의 복합성

이 내부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반다수적 (countermajoritarian) 문화를 형성했고, 이와 같은 요

소 때문에 전쟁 직후 다른 유럽 국가에서 목격된 급진적인 복지국가의 발전이 스위스에서는 더

디게 이뤄졌다. 

실제로, 전통적인 복지국가들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들을 보면, 다수의 연구들이 스위스를 

자유주의 유형으로 묶는 경향이 있었다 (Ragin, 1994; Powell & Barrientos, 2004; Ferragina, 

Seeleib-Kaiser, & Tomlinson, 2013). 스위스가 일본과 더불어 어느 복지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예외 (outlier)로 간주되기도 했는데 (Castles & Obinger, 2008; Schröder, 2008), Castles & 

Obinger (2008)는 일본과 스위스가 대륙형보다는 영미권에 조금 더 가깝다고 풀이했다. 스위

스의 유급병가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스위스 사회정책이 드러내는 자유주의적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 복지국가가 시장의존적인 형태로 발전한다고 가정한다면, 스위스의 

유급병가 모델은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2) 스위스의 유급병가

스위스에서 업무외 상병으로 아픈 노동자를 위한 공적 영역의 소득보장 제도가 있는지 없는

지는 한마디에 단언하기 어렵다. 보는 각도에 따라, 스위스의 공적 유급병가는 없거나 (OECD, 

2018; 국회입법조사처, 2017), 한편에서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OECD, 2010a). 스

위스 유급병가제도의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스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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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민간의 지출을 강제하는 공적인 규제’가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유

급병가에 대한 재원을 공공이 조달하는 대다수의 OECD 국가들과도 스위스 모델은 다르고, 그

렇다고 유급병가에 대한 국가 규정 자체가 없는 미국이나 한국의 유형과도 또 다른 셈이다. 그

런 점에서 앞서 살펴본 이스라엘과 공통점이 있다. 스위스 모델의 특이성을 살펴보자면, 스위

스는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국가 규제를 통해서 노동자의 유급휴가

를 보장해준다. 서비스 수혜자인 아픈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재원이 누구이냐는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공공으로든 민간으로든 현금을 지

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스위스의 병가제도가 

가지는 특징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먼저, 스위스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스위스 민법 324조a 

(Art. 324a)의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노동자가 자신의 과실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 이를테면 질병, 상해, 법적인 의무, 공적 업

무 등으로 인해서 회사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의 임금을 

지불해줘야 한다. 그 임금에는 노동자의 부재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는 현물에 대한 적절

한 보상액도 포함된다. 단, 고용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된 뒤 종료됐거나 유지된 상태여

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2. 사용자는 고용계약의 첫해에는 상병급여를 3주 동안 지급해야 하고, 개인협약, 표준협약,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또, 고용관계의 유지 기간이나 다른 상

황들에 따라서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3. 노동자가 임신했을 때에도 사용자는 위와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4. 개인들이 서명한 협약이나 표준협약, 단체협약이 위의 조항에서 제시한 혜택 이상을 노동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따르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률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위스 법률이 상병관련 

소득의 지급 주체가 민간기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민간기업들은 직접 상병급여를 노동

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고, 상병급여를 위한 별도의 민간보험에 가입한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Gersbach, 2014). 이에 따른 스위스 

정부의 공식적인 재정 부담은 없게 된다. 둘째, 임신도 같은 수준의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 대목은 한국에서 이미 임신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 2018) 한국의 제도 마련에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 

대목은 본 논문의 후반에서 더 상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셋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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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이 제공하는 상병휴직･휴가의 최저선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개별 사용자는 최저선 이

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를 지고 있으나, 그에 미달하는 수준의 지급은 법적으로 금

지된다. 여기에서 제시된 3주의 유급병가 기간은 물론 고용관계가 4~12개월 동안만 이어진 노

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최저선 수준이다. 고용기간이 길어지면 유급병가의 기간도 함께 길

어지고, 실제 단체협상의 내용에 따라 노동자가 실제 유급병가를 받게 되는 기간은 이런 최저

선을 넘어서게 된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유급병가를 받는 기간은 표1과 같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대목이 있다. 스위스에 거주하는 주민은 반드시 민간 건강보험에 가

입해야 하지만, 상병에 관한 민간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Lex Mundi, 2016). OECD 

(2006)에 따르면, 스위스 노동자 가운데 3분의 2는 개인적인 상병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p. 

162). 따라서 개인이 업무 외 상병에 관한 민간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의 경우, 회사 및 민간 상

병보험회사로부터 동시에 보험금을 중복해서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스위스법 324조b 

(Art. 324b)는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1. 만약 노동자가 본인의 과실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제적 어려

움에 대비하기 위해 법에 의해 규정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

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단, 노동자가 보험금으로 일정 기간 받는 액수가 

해당 기간 동안 받게 될 임금의 5분의 4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2. 만약 보험금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는 보험금과 임금의 5분의 4 사이의 차액

만큼의 액수를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노동자가 보험금을 받는데 일정한 대기 기간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간 동안 사용자는 노

동자 임금의 5분의 4를 지급해야 한다.

즉, 개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해서 월급의 5분의 4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유급병가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개인 차원에서 감당하게 된다. 즉, 상병과 그에 따른 휴직

이라는 리스크에 대한 1차 방어선을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에 두고, 2차적인 방어선을 사용자

에게 두고 있다. 공공의 부담이 없이, 시장에서 개인-기업으로 이어지는 2중의 안전망을 둔다

는 점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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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위스의 유급병가의 국가 최저 기준 혹은 단체 협상 규정6)

고용 지속 기간
상병급여 제공 기간

국가 기준 평균적인 단체 협상 내용

4~12개월 3주 7.1주

2년 4주 9.6주

3~4년 9주 10.7주

5~9년 13주 14.6주

10~14년 17주 21.5주

15~19년 22주 -

20~24년 26주 -

25~29년 30주 -

30~34년 33주 -

35~40년 39주 -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쉬게 되면, 결근을 시작한 지 세번째 되는 날에는 의사의 진단서

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Confederazione Svizzera, 2018).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법에 따

라 상병에 따른 소득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Confederazione 

Svizzera, 2018). 또, 노동자가 이렇게 받는 급여에 대한 채권 설정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급여채권을 양도담보(assign)하거나 질권설정(pledge)할 수 있는데, 그 조

건은 가족법에서 규정하는 가족부양의무에 대한 담보로만 가능하며, 또 그 채권이 압류의 대상

이 됐을 때만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명이 노동자의 부양의무에 대한 담보로 병가 기간 동

안의 임금을 압류하는, 매우 예외적인 조건에 한해서만 노동자는 급여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

길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자의 병가 기간 임금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의미한다. 

스위스 제도에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 민간보험으로 보장받는 스위스의 유급병가제도는 장

애급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일정 기간 상병급여를 받다가, 

그 뒤에는 장애급여를 받는 경향을 보인다. 스위스는 장애급여로 한해 GDP의 3% 가량을 쓰는

데, 이 액수는 OECD 평균(GDP 대비 1%)을 크게 웃돈다 (OECD, 2006). 특히, 스위스의 장애급

여 지출액은 90년대 OECD 평균을 밑돌다가 10여 년 사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병급여와 달리 장애급여는 대부분 공적 재원으로 통해서 조달되기 때문에 스위스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OECD, 2006). 

6) Swiss Confederation (2007)과 OECD (2004)를 Rho et al. (2009) 재참조. – 표시는 관련 내용이 더 없는 것으

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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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1) 미국의 사회정책

앞서 살펴본 스위스와 이스라엘에 비해 미국의 복지 및 사회정책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사회정책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간략히 소개한다. 전통적인 서구의 복

지국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미국식 예외주의(Exceptionalism)’는 비교사회정책 연구

에서 자주 분석의 대상이 됐다 (Alesina & Glaeser, 2006). 미국의 1인당 GDP는 서구 국가 가운

데서도 가장 높지만, 정작 사회복지 지출액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2016). 또한, OECD 회원국 가운데 빈부 차이를 나타내는 소득불평등 수준도 가장 높다 

(OECD, 2016). Esping-Andersen (1990)은 복지체제를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미국을 자유주의 복지체제 모델의 전형으로 묘사했다. 그에 따르

면, 자유주의 모델은 자산에 기반한 부조, 낮은 수준의 보편적 급여,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 제

도를 특징으로 하며, 사회복지 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사회정책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하게 된다. Esping-Andersen (1990) 이후의 복지 유형 분류에

서도 미국을 보수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유형으로 분류한 연구는 단 한편도 없었다 (Kim, 

2015). 앞서 살펴본 스위스와 이스라엘도 미국의 자유주의 복지모델에 보수주의, 사회민주주

의 및 자국의 특수성이 첨가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2) 미국의 유급병가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없다. 물론, 상병수당과 근접한 제도가 전

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 1993년 마련된 ‘가족 및 의료 휴가법’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이하 FMLA)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휴직을 보장해주고, 일정 기간의 휴직이 끝난 뒤에는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Gault et al., 2014; Rho et al., 2009).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유급병가’가 아니라, ‘무급병가에 대한 권리’라는 점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노동자가 아프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않도록 하되, 

그렇다고 휴직 기간 동안 월급까지 주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법에서는 노동자 

본인의 상병뿐 아니라, 노동자가 신생아 혹은 양자녀, 입양자녀를 처음 돌봐야 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가족 가운데 한 명이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도 포괄한다. 이와 같은 권리는 남녀를 불

문하고 모두 가질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되는 곳은 고용주가 75마일의 반경 내에 5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외국의 아픈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가?: 상병수당이 없는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의 공적 규제 연구  19

이다 (US　Ministry of Labor, 2013). 이와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현재 사용자와 지난 1년 

동안 1250시간 이상 일했거나, 12개월 동안 일했다면 FMLA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지난 2012

년을 기준으로 미국 노동자 가운데 59% 정도가 FMLA법 적용 대상이 됐다. 사용자는 상병휴가

를 떠난 노동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상병을 사유로 해고를 해서도 안

된다. 노동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Gault et al., 2014).

- 해마다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 가족 가운데 군인이 다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26주

까지 휴가가 연장될 수 있다. 이 휴가는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분할해서 쓸 수도 있고, 반

차 등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 재직 기간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

- 휴직 이전과 같거나 같은 수준의 일자리로의 복귀

위의 두번째 문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하다. 만약 사용자가 사내 복지 차원에

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 혜택은 계속 주어진다 (US Department 

of Labor, 2012). 다만, 휴직 기간에 직장의료보험에 납부하는 보험료도 계속 내야한다는 조건

은 붙는다. 세번째 문항과 관련해서, 노동자는 휴직 이전과 같거나 ‘같은 수준’(equivalent)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여기서 ‘같은 수준’은 임금 등 다른 고용상의 계약

조건들, 이를테면 교대근무조건이나 작업장 위치 등이 사실상 같아야 (virtually identical) 한다

는 뜻이다. 그러나 휴직 이전에 맡았던 자리에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복직 조건을 피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일정한 조건 아래서 사용자는 

일터의 ‘핵심’ (key) 노동자에 한해서는 같은 수준의 일자리로 복귀를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 노동자란 일터로부터 반경 75마일 이내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임금이 상위 10%에 속

하는 이를 말한다. 사용자는 핵심 노동자가 오래 자리를 비운 뒤 원직에 복귀할 경우에 회사에 

상당하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미리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에 근거해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핵심’ 노동자에 해당되며, 따라서 복직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공지

해줘야 한다. 물론, 노동자에게 복직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도 사용자

는 지게 된다. 

봉급 수준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대목은 휴가 기간 동안 회사의 평균 임금이 올랐다면 그에 

상응한 임금 인상분을 받을 권리가 노동자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US Department of 

Labor, 2012). 이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도가 조금씩 다른데, 이를테면 노동자의 휴직 기간 

동안 회사 실적이 좋아진 대가로 받게 되는 보너스까지 노동자가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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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FML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휴가의 필요가 생긴 즉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US　Department of Labor, 2013). 일반적인 경우 휴가 이전 30일 전에는 사용자에게 통보해

야 한다. 사고로 인해서 휴가 일정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FMLA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

거를 제공해야 한다. 그 근거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제공하는 진단서가 될 수 있다. 사용자는 다

른 의료 전문가로부터 두 차례까지 추가적인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진단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자가 휴가를 받지 못

할 수도 있게 된다. 물론, 사용자가 FMLA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제한

하려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미국이 연방 단위에서 운영하는 병가제도의 장점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성원 가운데 한명이

라도 아플 경우에 돌봄을 위한 휴직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가족의 범위 안에 입양아동이나 

양아동까지 적극적으로 포괄한 점이 눈에 띈다. 

미국식 병가제도의 단점은 무엇보다 무급휴가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이 본인 혹은 가족의 상

병으로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가 소득의 상실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미국식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 미국식 병가제도는 결국 노동자들에게 상병으로 인한 해

고를 막아주는 수준의 소극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더욱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

는 노동자들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영세적일 확률이 높은 소규모 사

업장의 노동자들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해고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 미국식 자유주의 모델

은 이른바 산업화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유급모성휴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Heymann & 

McNeil, 2013)에서, 미국식 예외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Heymann & McNeil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186개 국가를 통틀어도 유급모성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8개국

에 불과했다. 

연방정부가 노동자의 무급병가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도에 머무는 것에 비해, 일부 주 정

부에서는 유급병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Gault et al. (2014)

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주는 1940년대부터 주 단위의 일시장애보험(State Temporary 

Disability Insurance)이라는 유급상병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동북부의 작은 주인 로드 아

일랜드주가 지난 1942년에 업무 외 상병으로 휴직을 하는 노동자를 위한 일시장애보험을 처음

으로 제도화했다. 그 뒤 캘리포니아 (1946), 뉴저지 (1948), 뉴욕(1949),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1968), 하와이 (1969) 등이 잇따라 일시장애보험을 도입했다. 그 내용을 보면, 노동자가 일시

적인 상병으로 휴직을 할 경우, 기존 임금의 50~60% 수준을 최대 52주 동안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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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장해준다. 일시적인 상병에는 임신도 포함된다. 재원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노동자가 

전부 부담하는 기여금 혹은 급여공제일 수도 있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분담하는 기여금일 수도 

있다. 

이들 5개 주와 푸에르토리코는 2000년대 들어 유급병가제도의 폭을 넓혀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상병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유급병가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예를 보

면, 지난 2002년 ‘유급가족휴가’ (Paid Family Leave)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2004년 7

월 이후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급병가를 떠날 수 있다. 본인이 아프거나 혹은 친

자녀, 의붓딸과 의붓아들 혹은 입양자녀를 돌보기 위하거나,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혹은 동거인

인 파트너가 매우 아픈 경우, 노동자의 월급에서 소득세 명목으로 걷힌 액수를 재원으로 한다. 

이와 같은 유급휴가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FMLA 휴가 기간인 12주와 반드시 겹쳐야 한다. 병

가 기간 동안 받게 되는 급여는 대략 평상시 월급의 55% 수준이며, 그 상한은 주급 기준으로 

1,075 달러가 된다. 

한편, 일부 주에서는 유급병가까지는 아니어도, 연방정부 차원의 FMLA를 보완한 수준의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Gault et al., 2014). 메인 주의 경우 혜택의 대상의 범주를 넓혀서, 15인 이

상을 고용하는 공공 혹은 민간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년 동안 최대 10주의 무급휴가를 

보장받도록 했다. 

4) 세 나라 사례가 주는 함의 

앞서 살펴본 세 나라의 유급병가 관련 공적 규제 현황을 1) 규제법안 및 관리주체, 2)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3) 적용대상 및 자격기준, 4) 급여수준 및 급여기간의 범주로 나누어 비교한 결

과는 표2와 같다. 

이스라엘의 경우 ‘유급병가법(Sick Pay Law)’이 유급병가에 관련한 최소수준을 정하고 있다. 

감독 기관은 노동사회부이다. 스위스는 민법에서 기업의 의무로 유급병가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위험분산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제공되는 질병수당보험은 

Federal Law on Sickness Insurance과 Federal Law on Insurance Contracts로 규제된다

(OECD 2014). 미국은 FMLA법으로 무급휴가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고 그 관리주체는 노동부

다. 몇몇 주들은 연방법이 정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병가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비용부담의 주체, 즉 급여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스위스는 고용주가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고용주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자들 다수에게 유급병가보험을 제공하는 후생복지기금에 가입했고 보험에서 제공하는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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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유급병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우수할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스위스 또한 유급병가의 제공의무를 민간기업에게 부여하고 있고, 민간기업들

은 위험분산을 위해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이 제공하는 급여수준이 법에

서 정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차액분을 민간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

정부차원에서 유급병가에 대한 권리를 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유급병가와 관련한 재원 마련 등

의 의무 또한 갖지 않지만 노동자가 병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

다. 이러한 규정은 스위스나 이스라엘에도 해당된다. 

[표 2] 공적 상병수당이 없는 세나라의 민간 상병휴가･휴직 관련 규제

규제법안, 
감독기관

재원 적용대상 자격기준 급여수준 급여기간

이스라엘
유급병가법, 
노동사회부

기업 혹은 
기업이 

가입한 기금

임금노동자(일
용직, 시간제 

포함)
없음

최소기준: 첫날 
무급, 2,3일째 
임금의 50%, 

4일 이후 100%

최소 
1.5일/1개월 
근무(연18일) 

발생

스위스
민법

기업 임금노동자
3개월 이상 
고용관계

최소 임금의 
80%

고용계약 
첫해에는 
최소3주

미국
가족의료휴
가법, 노동부

없음
50명 이상 

고용 사업장

지난 1년 동안 
1250시간 
이상 근무

무급 12주

세 나라에서 유급 혹은 무급병가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임금노동자인데, 스위스만 자영

업자의 경우에도 상병에 따른 소득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자비를 부담해 민간보험에 가

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자격(스위스는 유급병가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함) 혹은 급여수준이 정해지므로

(이스라엘의 유급병가 일수는 근무일수에 비례함) 일자리가 불안정한 경우 사실상 유급병가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의 FMLA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지난 1년 동안 

1250시간 이상 근무(주52시간 근무일 경우 약24주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급병가임에도 

스위스와 이스라엘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급여수준과 급여기간을 살펴볼 경우 이스라엘은 1개월 근무에 대해 1.5일이 주어지므로 1년 

근무시 18일이 주어진다. 질병으로 인한 결근 첫날에는 무급이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기존 급

여의 50%를, 넷째날부터는 기존 급여의 100%가 지급된다. 스위스에서 노동자들은 고용계약 첫

해에 3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기존 급여의 80%를 제공받게 된다. 1년 정도를 일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스위스와 이스라엘의 사용가능한 유급병가 일수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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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의 경우 고용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병급여 제공기간도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스

라엘은 근속년수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병가 일수가 증가하지는 않지만 사용하지 않은 병가를 

최대 90일까지 누적할 수 있다. 미국의 각 주들에서 제공되는 유급병가는 스위스나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그 수준이 높지는 않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에서는 30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의 병

가가 발생하는데, 한 달을 근무할 경우 하루 정도의 유급병가가 발생하는 수준이다. 

정리하면, 세 나라는 모두 법률로 병가와 관련한 최소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세 나라 모두 동

일 사업장에서 오래 일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규제를 통해 최소

수준으로라도 노동자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경우 그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고용계

약을 통해 그 기준이 정해지므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혜택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더 쉽게 병에 걸릴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제도가 

필요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규제를 통해 최소한의 

수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4. 정책 제언

지금까지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의 유급병가에 대한 국가 규제를 살펴보았다. 세 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공적 상병수당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동시에 세 나라는 상병휴가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규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차이점이 있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세 나라의 노동자들은 국가로부터 현금을 받는 대신 

회사로부터 아픈 기간 동안 급여를 받거나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의 일부 주) 혹은 휴가를 다

녀와도 동일한 수준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권리(미국)라도 누리게 된다. 세나라의 상병휴가･휴

직 관련 공적인 규제를 조감할 결과, 한국은 노동자의 업무 외 유급병가 문제에 한해서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업무 외의 이유로 아프게 될 때, 소득 상실분에 대한 법적인 현금 보상이 없을뿐더러, 휴식에 

따른 일자리 보장마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노동자의 유급병가와 관련해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 수준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강조할 점이 한가지 있는데, 지금부터 제시할 정책 제안은 과

거 연구에서 이미 제안된 공적 상병수당제도들 (최인덕, 김진수, 2007; 김종수, 2016; 김연명 

외, 2004; 김기태, 이승윤, 2018; 임준, 2017 등)과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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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들은 한국에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필수조건들이자, 동시에 과도기적으로 

혹은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들이라는 점이다. 따

라서, 이 논문의 제언은 과거 연구들이 제안한 상병수당제도와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제안이라

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그와 같은 모델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서 기능할 것이다. 이와 같

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와 같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업무 외 상병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휴가를 받을 권리를 명문화한다. 노동자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는 OECD 대부분 국가에서는 물론, 스위스나 이스라엘, 그리고 가장 시장의존

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에서도 90년대 이후부터 보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병가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가에 

관한 내용이 없고,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취업규칙에서는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

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

다” (고용노동부, 2016) 라고 규정했지만, 바로 옆의 ‘작성시 착안 사항’에서 “필수적 사항은 아

니”라고 명시해놓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아픈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는 연차 휴가의 테두리 

안에서만 국한될 뿐이다. 

이와 관해서 역설적인 대목이 있다. 정작 한국의 노동자가 본인 이외의 가족이 질병, 사고 등

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할 때는 휴직을 택할 권리는 보장된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을 보면, 노동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1년에 최대 90일까지 휴직이 보장된다(제 

22조).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

지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제 19조). 가족의 상병 혹은 육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돌봄의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정작 노동자 자신의 상병으로 인해서는 쉴 수 없다는 점은 사회적인 통

념이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미국의 FMLA가 해마다 최대 12주의 무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보

장한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픈 노동자에 대한 휴가의 권리는 시급히 법적으

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병가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세부방안을 제안한다. 아

래 내용은 미국의 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내외 법의 내용을 일부 반영했다. 첫째, 노동자가 

의료 전문가의 진단서 등 근거를 제시하고 휴직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이유가 아니면 병가를 허용해야 한다. 둘째, 노동자는 병가를 사유

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는다. 셋째, 병가 기간을 마친 뒤에는 휴직 기간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돌아와야 한다. 넷째, ‘병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

함한다’는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 역시 병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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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제도 도입 시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두 번째 정책 제언은 노동자를 위한 상병휴가･휴직시 급여지급에 대한 공적 규제를 법제화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대로, 전체 OECD 국가 가운데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국가 단위의 

규제가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사용자 혹은 노동자가 일정한 비

율에 따라 분담하거나,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는 식으로 유급병가제도가 민간보험 방식을 통해 

보장돼 있다. 게다가 미국 일부 주는 1940년대부터 유급병가제도를 강제했다는 점을 고려하

면, 한국이 유급병가제도의 규제에 있어서도 가장 낙후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국가 규제를 한국에서 도입할 때, 국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는 유급병가제도의 일종이다. 미국, 스위

스, 이스라엘뿐 아니라 대부분 OECD 국가에서 노동자의 출산을 업무 외 상병과 함께 묶어서 

병가제도를 운영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출산 전후한 여성 노동자에게는 유

급병가를 주는 반면, 그 밖의 이유로 아픈 노동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다. 두 집단 사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한국의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역시 민간기업의 재원을 통해서 휴직 중인 여성 노동자의 소

득을 보장해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산 여성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 가운데 처음 60일 동안 사용자로부터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같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다

만, 일정한 규모 이하의 ‘우선지원대상기업’들, 이를테면, 제조업 기준으로는 500인 이하 사업

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 동안의 급여를 모두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2018). 이와 같은 선례를 따라, 관련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을 정부와 노동자만 부

담할 것이 아니라, 기업 가운데서 특히 대기업이 절반 이상을 담당하게 하는 안이 제시될 수 있

다. 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이 대기업에 편중된 나머지, 부의 불평등의 심화된다는 지적 (한

국은행, 2017)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재원 조달 및 부의 재분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통해서 절감된 재원은 전통적인 사회보험에서 사각지대로 남았던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

자, 중소기업체 노동자들에게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부 방안을 제안한다.7) 첫째, 재원 마련 과정에서 노동

자 혹은 사용자의 기여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기여금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7) 여기에서 제시한 정책제언들은 전통적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또 기술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다수 등장

하는 플랫폼 노동자나 앱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을 위한 제도 및 재원 마련이 시급

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미룬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가 일정 부분 그런 불안정 노동 인구를 포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점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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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혹은 스위스의 민간 상병보험 가입 시 기준에 따른 것이다. 

둘째, 유급병가 일수를 근무일수에 비례해 할당하는 스위스나 이스라엘의 방식은 앞서 살펴

보았듯이,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규직, 고수익 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이 

비정규직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승윤, 백승호, 김윤영, 2017), 유급병가 혜택이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불안정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

로 안 좋은 점을 고려하면 (이상록, 도유희, 조은미, 2017)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유급병가 가능 일수는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료적인 판단에 따르되, 재정적

인 부담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분에 공적 재정 지원을 더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테면, 10년 근속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1년에 5주의 유급병가를 보장받고, 1년 근속 노동자

가 회사로부터 3주만의 유급병가를 보장받도록 우리나라에서도 공적 규제를 제도화한다고 가

정할 때, 후자에 속하는 1년 근속 노동자가 6주의 병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3주치의 급여를 지급받고, 나머지 3주치의 급여는 공공이 부담

하는 방식이다. 

셋째, 급여의 수준과 관련해서, 휴직 이전 임금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스위스, 이스라엘의 

방식이나 휴직 이전의 통상임금을 제공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병가로 인한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저소득층에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급여의 

수준은 월 기본액수, 이를테면 월 30만원 수준에 더해 소득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인 상병수당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미국과 스위스, 

이스라엘이 업무외 상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를 위해 어떤 공적 규제와 제도를 운영하

는지 살펴보고 한국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한 방안을 논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 

세나라는 한국과 달리 민간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를 통해 아픈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 기업에서 아픈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제도가 상병으로 인한 휴가와 상

병으로 인한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손실분을 대체하는 현금급여의 제공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가진다면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두가지 모두를 노동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민간기업에 부여하고 

있었다. 미국은 소득상실이라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유급병가에 대한 권리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자가 병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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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비록 이들 국가들에서 아픈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에 대한 공적 규제가 노동자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한계로 인정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제조차 명문화되지 않

은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공적인 상병수당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은 OECD 세 나

라가 민간영역에 대한 공적 규제를 통해 아픈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노

동자의 상병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보호함에 있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휴가와 아픈 기간 동안의 임금상실을 대체하는 것은 건강의 

악화와 질병으로 인한 빈곤, 생산성 손실을 막는데 핵심이다. 병가는 노동자가 제때에 의료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질병이 악화되거나 다른 노동자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는다. 이러

한 배경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No. 

102), ‘Medical Care and Sickness Benefits’ Convention (No. 130), ‘Decent Work Agenda’, 

ILO와 WHO가 주도한 ‘Social Protection Floor Initiativ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22 와 25),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Article 9)에서 아픈 노동자에게 적절한 상병급여와 연계된 상병휴가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유급병가와 휴직을 명문화하

고 있고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노사협약,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병가가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취약한 상태에 있는 대다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업

무 외 상병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휴가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를 시급히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라는 차원에서 노동자의 근속년수에 기반하여 병

가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고 있는 세 나라를 참고하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이 더 길어 유급병가 혜택이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적 지

원을 통해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급병가 가능 일수는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료적인 판단에 따르

되,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분에 공적 재정 지원을 더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상세한 정책 대안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며, 앞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해석과 활용에 있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스위스와 이스라엘 관련 자료

의 수집과 분석 시 영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주로 이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제도의 상세한 내용

들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영어로 번역되지 않은 최근의 변화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

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두 나라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본 연구가 세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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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최소한의 수준을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이스라엘과 스위스

에서 관련 규정은 유급병가에 관한 최소한을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이나 고용계약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에서 아픈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병가제

도에 대한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지만 미국은 그 특성상 주정부에 따라 차이가 크다. 몇몇 주들

은 유급병가를 명문화함으로써 연방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아픈 노동자들을 

실업과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다. 본 연구가 국가수준의 규제를 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이와 같은 주정부 차원의 규제 내용들은 일부 소개하는 수준에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상병 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과 관련하여 민

간영역에 대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향후 국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민간기업들이 노사협약 혹은 취업규칙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현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의 민간 차원에서 진행

되는 기업 내 복지로서의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가 후속 연구로 필요하다. 이는 민간 

차원에서 제공하는 유급병가에 대한 공적 규제 관련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기초적인 정보를 제

공할 것이며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수요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영

역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공적영역의 지원을 도입할 경우 정책효과 및 비용에 대한 비교 연구 및 

조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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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at kind of support can sick workers get from their 

employers?: A study on social protections for sickness in 

US, Switzerland and Israel

Su-jin Kim* & Ki-tae Kim**

8)

Korea is one of four nations without public paid sick leave among the OECD membership. The rest three 

are the US, Switzerland and Israel.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ses how these three states manage the 

social risks faced by workers who suffer from non-job-related diseases or injuries, aiming at finding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has lack related policies for sick workers. This study examines the two 

distinct approaches among OECD member states of public paid sick leave (implemented by most of OECD 

member states) and private sick leave (observed in the US, Switzerland, and Israel). This study in particular 

focuses on the latter three nations to compare and analyses how they protect sick workers not by public 

paid sick leave but by state regulation imposed on employers. This study finds that the three nations relieve 

the social risks undergone by sick workers in indirect ways of enforcing regulations on employers. 

Switzerland and Israel impose regulations via civil and labour laws respectively, by which employers are 

obliged to provide paid sick leaves to their sick workers. For example, Swiss workers can get three weeks of 

paid sick leave during their first year of contract, while Isreaeli workers are eligible for additional 1.5 days 

of paid sick leave for every one-month workplace experience. The US federal government rules that 

employers with more than 49 workers should not dismiss their sick workers without regulated conditions. 

The three nations, albeit without the state-financed paid sick leave, have managed to control the social 

risks of individual sick workers by implementing regulations on employers. The indirect approach by the 

three relatively market-oriented states have the two following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the right to sick 

leave for sick workers needs to legislated urgently. Second, the state, as the only OECD state without social 

protection for sick workers, needs to legislate a regulation for the paid sick leave program sooner than later.

Key words: sickness benefits, sickness pay, sick day, non-work related sickness, right to sick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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